
[별표 3]

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

(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관련)

국방전략서
국방개혁 기본계획

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
수립 지침 시달 ( 1월)

( F+1∼F+5 ) 분야별 소관부서
추진계획 제출(∼2월)

국방안전관리
기본계획(초안) (2월)

군ㆍ부대(기관)별
추진소요 (∼1월)

국방부국가안전관리
기본계획으로제출(∼2월)

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(초안) 승인
(장관결재 /∼2월)

( F+1∼F+5 )

(확정 통보(행정안전부), ∼7
월)

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
[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(초안)에
확정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반영]

(∼8월)

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승인
(장관결재/∼8월)

국방안전관리 집행계획
수립지침 시달(∼8월)

(F+1) 분야별 소관부서
집행계획안 (∼8월 )

국방부국가안전관리
집행계획으로 제출(∼9
월)

국방안전관리 집행계획 승인
(장관결재 / 9월) 군ㆍ부대(기관)별

집행계획안 (∼8월)

(확정 통보(행정안전부), ∼10
월)

국방안전관리 집행계획
보완(필요시)
(11월)

군ㆍ부대(기관) 등에
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
통보/군ㆍ부대(기관)별
집행계획 확정(12월)


